
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
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03조 전기기계·기구의 적정설치 등

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

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

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

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

※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전기 기계·기구의 적정설치 등

● 전기 기계·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

- 전기 기계·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

- 습기·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

- 전기적·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

| 습기, 분진 등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전기기계·기구의 사용 예

습기에 의한 과도한 부식 분진과다 집적

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
전기기계, 기구 적정 설치/누전차단기
등에 의한 감전방지

●  �전기 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,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

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

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

● �다음의 전기 기계·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

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

누전차단기를 설치

- �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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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ty Point

- �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

(750V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)용 전기기계·

기구

- �철판·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

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
- �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

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
● �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

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

● �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

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교환

●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

- �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.03초 이내일 

것. 다만,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

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, 작동시간은 0.1초 

이내로 할 수 있음

- �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·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. 다만, 

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

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음

- �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

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

수 있는 장소에 접속

- �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

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

콘센트형 누전차단기

플러그형 어댑터형

Check Box ┃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

▶ �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·기구

▶ �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·기구

▶ 비접지방식의 전로

일반형 누전차단기



Safety Point

➊ �KOSHA GUIDE E-54-2012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➋ �KOSHA GUIDE E-43-2012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저압용 누전차단기에 관한 기술지침

➌ �KOSHA GUIDE E-88-201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더 많은 안전보건 정보는?

과전류 차단장치

● �과전류(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사고전류, 지락사고전류를 

포함)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

장치를 설치

- �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

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

- �차단기·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

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

- �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·보완되어 과전류를 

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

Check Box ┃ MCCB(molded case circuit breaker : 배선용차단기)

▶ �저압용으로 개폐기구, 트립장치 등을 절연물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통전상태의 전로를 수동 또는 전기 조작에 

의해 개폐할 수 있으며, 과부하 및 단로 등의 이상 상태시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구를 말한다. 

▶ �배선용차단기는 교류 600V 이하, 또는 직류 250V 이하의 저압 옥내전로의 보호에 사용되는 molded case 차단기를 

말한다.

➊ 제품의 명칭             ➋ 제품의 형식             ➌ 극수

➍ KS규격 인증 번호      ➎ 취득 규격 : CE marking

➏ lcu, lcs

   •�lcu : �정격차단전류 용량을 표기하는 약호로서 영문 명칭은“Rated Break-

ing Capacity”라고 하며, 그 단위는 A로 통상 1000A 이상으로 kA로 

표기

   •�lcs : �서비스 단락차단용으로 정격차단용량으로 시험한 차단기로 다시 한

번 단락전류를 통과하였을 시 최초 용량의 몇 %까지 견디는 능력을 

나타내는 수치로서 100%가 최고성능을 가진 제품임

➐ 주파수 및 주위온도    ➑ 기준규격

➒ �Cat. A : Category A라는 제품- 단시간 차단성능이 없는 차단기를 말함

➓ �정격전류 : �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 통전되는 최고 

전류치

 Ui, Uimp

•Ui는 정격절연전압으로 규정된 조건 하에서 내전압 보증전압

•Uimp는 정격임펄스 내전압으로 뇌서지에 견디는 전압

 정격차단용량 : 전압별 정격차단용량을 표기

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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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

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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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ty Point

● �아크용접 등(자동용접 제외)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

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

● �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(자동으로 작동되는 것 제외)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용접기에 

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

- �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, 밸러스트(Ballast) 탱크,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

- �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

- �근로자가 물·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

● �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(이하 

“단로기등”)를 개로·폐로하는 경우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

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

- �단,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·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

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 예외

교류아크용접기 및 자동전격방지기

아크 용접기

케이블 커넥터

귀선용 케이블

용접용 케이블 또는 2
종 이상의 캡타이어 
케이블

홀더

용접봉

제3종
접지 모재

어스 클램프
자동전격 방지장치

교류아크용접기 등

단로기 등의 개폐

● �용어의 해설

▶ 자동전격방지기

   • �용접작업 시에만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출력 측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저하시키는 장치 

   • �아크발생을 정지시켰을 때 0.1초 이내에 용접기의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의 안전전압

으로 강하시키는 장치 

▶ 절연홀더

•�아크용접기의 감전위험성은 2차 무부하 상태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절연

홀더를 사용함 

단로기 조작 시
무부하 확인

경고!

「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

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,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


